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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신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무선인터넷 활성화는 현대사회의 큰 변화를 촉진하

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화상통화뿐만 아니라 인

터넷 검색, 은행 및 증권거래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등을 

원격제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가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특성

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네트워크 산업임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가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설비기반 경쟁을 유도하며 통신인프라를 확장해 왔

다. 하지만 대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신서

비스 제공은 자금력의 한계 및 네트워크 산업의 기

본적 특성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적 성격으로 인해 비교적 통신서비스 경쟁이 치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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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설비기반경쟁이 미흡한 상

황에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통신인프라 확충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은 다양

한 규제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게 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효율적인 통신망의 사용과 중복투자 방지 

및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정책으로 유선

통신시장에서는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Local 

Loop Unbundling) 및 설비제공제도를 도입하였으

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로밍, 무선

인터넷 망개방 등을 도입하였다(송영화외, 2012).

다양한 경쟁촉진정책 중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동통

신재판매사업자라고도 함) 관련 정책이다. 가상이동

통신망사업자(MVNO)란 이동통신망을 소유하지 않

은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같

은 기존의 이동통신망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빌

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미래창

조과학부는 2016년 7월 22일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가 실

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을 첫 번째 

추진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이렇듯 MVNO정책은 매우 중요한 통신경쟁정책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MVNO정책은 이동통신3사로 시장구

조가 고착화되어 경쟁환경이 약화된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에 전기통신서

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제도의 법적기반을 마련

하고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전

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

공의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정부는 현재 SK텔레콤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

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MVNO정책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부가서비스 창출,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성공요소가 존재하겠지만 무엇보다

도 요금수준이 가장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MVNO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

고 기존 통신망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대가를 지불하

고 빌려오는 것이므로 MVNO사업자의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도매제공대가이다. 

정부는 ‘16년에도 음성서비스 도매제공대가를 전년

도에 비해 14.6% 하락시켰으며, 데이터서비스 도

매제공대가는 18.6%를 하락시키는 등 지속적인 도

매제공대가 하락을 통해 MVNO사업자의 요금경쟁

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도매제공대가의 

산정을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

능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소매가할인방식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설정한 도매

제공대가 산정방식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재검

토가 수행되지 않아 데이터서비스 위주의 정액형 요

금제 활성화 등 통신서비스 이용패턴의 변화 및 

LTE정액형 상품에 대한 사업자간 협상을 통한 수익

배분방식의 적용 확대 등 최근의 시장환경변화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MVNO활

성화를 위해 새로운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매가할

인방식이라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지금까지의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원가동인

을 고려한 새로운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매가할인방식이기 때문에 간

과할 수 있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에 원가동인을 

적용한 원가배부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도매

제공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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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가 산정방식에 경제적 합리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는 도매제공대가의 안정적 적용을 가능하

게 하여 규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먼저 도매제공제도의 현황

을 살펴보고 도매제공대가 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

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현행 도매제공대가 산정방

식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원가

동인을 고려한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도매제공제도 현황

2.1.1 MVNO의 정의 

이동통신서비스는 주파수라는 희소자원이 필요하

므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설비를 구축하

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매

우 높다(KISDI, 2015). 이렇게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기관은 주파수를 보유하

지 못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

로부터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하고 이를 이용해 일반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

동통신재판매사업자)를 서비스 기반 진입의 방식으

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매제공의무사업

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SK텔레콤(주)가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셀룰러, IMT2000, LTE의 음성, 데

이터, 단문메시지 등을 말한다.

2.1.2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은 원가가산(cost-plus)방

식과 소매가할인(retail-minus)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업적 협정에 의한 수익배분방식(revenue- 

sharing)도 존재한다. 또한 도매제공대가 산정단위

에 따라 사용량기반방식, 가입자기반방식, 용량기반

방식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원가가산방식(cost-plus)은 MNO가 MVNO

에게 호 인계시까지 사용한 망 요소의 원가 및 투입 

자본에 대한 합리적 보수율을 감안한 요금을 도매제

공대가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원가가산방식은 

통신망원가 또는 통신망원가와 통신망관련 초과이윤

의 합에 마케팅원가 또는 마케팅원가와 마케팅관련 

초과이윤의 합을 가산한 값을 도매제공대가로 산정

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소매가할인방식(retail- 

minus)은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한 원가 등을 차감

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소매가차감방

식은 소매요금에서 재판매사업자의 사업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할인액만큼을 차감하여 재판매이용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원가가산방식이 망원가에 기초하여 이용대가를 산

정하는 직접적인 방식이라면, 소매가할인방식(retail- 

minus)은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원가 등을 차감하

여 대가를 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방식 모두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산정하

는 것이 목표이고 세분화된 객관적 원가자료를 근거

로 산정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강병

민외, 2009). 하지만 원가가산방식의 도매제공대가

가 소매가할인방식보다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

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

나, MNO의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원가가산방식(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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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이 소매가할인방식(retail-minus) 보다 사회

후생 증대 측면에서 불리하며, 기존기업의 투자를 저

해하는 방식인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윤기호, 

2010). 한편 소매가할인방식은 적용하기 용이하며 

효율적인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회피가능 원가의 범위를 설정하는 어려

움과 MNO가 MVNO의 가격설정에 제한을 둘 수 

있고 가격규제를 우회할 유인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FCC와 영국의 Ofcom 등 주요국의 규제기

관은 재판매대가산정방식으로 소매가할인방식을 적

 자료: 디지털 타임스, “[알아봅시다]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2007년 7월 9일

<그림 1> MVNO 개념도

출처: 강병민 외(2009)

<그림 2>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원가가산방식(cost-plus)과 소매가할인방식(retail-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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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바 있다(FCC, 1996; Ofcom, 2006). 

원가에 기반한 도매대가 산정의 단점들 때문에 비용

요소를 무시하는 대신 증분가치(incremental value)

의 측정에 기반한 대가 산정을 추구하는 연구들이 

있다(김성환과 이상우, 2014). 비용 요소에 대한 

고려를 생략하는 것은 정확한 비용자료의 확보가 현

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자료를 대가 산정에 

활용할 경우 전략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

적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산업

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성 유인이 오래전부터 인식되

어 왔고,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가격상한

제 등 규제가격 설정 시 비용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소매가할인방식은 대가 산정 

시 선택하는 호 흐름에 따라 크게 대표요금제 방식, 

평균요금제 방식, 차등소매요금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병운, 2010; Oftel, 1999). 대표요금제 

방식(SRRC: single representative retail-minus 

charge)은 대표적인 소매요금 1개를 선택하여 회피

가능비용을 제외한 요금을 도매제공대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선택된 소매요금이 전체 이동

전화호의 소매요금을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

지만, 적용이 간단하며 단일 접속료에 익숙한 통신

사업자에게 부담이 없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평균요

금제 방식(ARC: average retail-minus charge)

은 대표요금제 방식의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해 모

든 호에 대한 평균요금을 적용하여 결정과정의 투명

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계산이 복잡하고, 망사업

자의 소매요금 변경시 매번 재산정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차등소매요금제 방식(DRA: differentiated 

retail-minus charge)은 대표요금제가 갖는 문제

점 해결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호 유형별로 다른 요

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호 유형별로 회피가능비용

을 차감한 가격(망 사업자의 원가, 이익, 공통비가 

포함)이 도매대가가 된다. 일반적으로 MVNO대가 

산정시에는 모든 호의 유형에 따른 소매요금과 해당 

호 유형의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한 요율을 대가로 적

용하는 차등소매할인접근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Oftel, 1999). 참고로 Oftel은 모든 호 유

형에 대해 MVNO대가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룹화 등을 통해 관리가능한 호유형 

분류 등 현실적 해결책 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1.3 도매제공대가 산정단위에 따른 구분 

통신산업 초기 자망에서 타망으로 호를 처리하기 

위한 협정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로밍, 도매제공 등 

다양한 제도들이 확대되면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요금수수 협정이 고도화되었다(Cartesian, 2013). 

구분 대표요금제 방식(SSRC) 평균요금제 방식(ARC) 차등소매요금제 방식(DRA)

장점

․대표적인 소매요금 1개를 선택

하고 회피가능비용을 적용하므

로 간단

․단일접속료에 익숙한 통신사업

자에게 부담이 없음

․모든 호에 대한 평균요금을 적

용하므로 대표성문제 해결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음

․호유형별로 다른요금을 적용하

므로 대표성문제 해결 

․호유형별 시장에서 결정된 이윤

을 인정하는 방식

단점
․선택된 요금제의 대표성을 인정

하기 어려움

․계산이 복잡하고 매번 재산정

이 필요

․현실적으로 모든 유형을 대상으

로 산정하기가 불가능

자료: Oftel(1999)

<표 1> 소매가할인방식(retail-minus)의 세부 방식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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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까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접속료 수익

이 전체 수익의 30~50%까지 차지한 적도 있었으

며, 2000년대 MVNO가 성장하면서 네트워크 사용

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되어 사업자의 도매요금 협정 

고도화 능력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

서 사업자간 협정은 전통적인 사용량 기반의 대가 

모형(usage-based pricing)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량 기반 요금설정(usage-based 

pricing)이란 직접적인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

하는 방식으로 단위당 요금제(unit-based pricing)

로 표현되기도 하며 음성통화 분당, 메시지 건당, 데

이터통화는 MB당 요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사용

량 기반 모형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음성통화에 

대한 상호접속료 산정이 보편화되어 있어 MVNO 

도매대가 산정에 논리적이고 적용이 편리한 벤치마

크가 되기 때문이다(Analysys mason, 2015). 물론 

국가별 규제에 따라 모든 상호접속료가 원가를 기반

으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상호접속료가 증분 통화량

에 대한 네트워크 원가를 잘 대변하므로 MVNO에 

적용하기는 수월하다. 

사용량 기반 모형 이외에도 무정산모형, 단일요금

모형, 하이브리드모형, 용량기반모형 등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다양한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있다

(Cartesian, 2013). 무정산 모형(bill and keep)

은 통신사업자간 협정에 의해 각자 자기 망 가입자

에게 받는 요금으로 상대 호 처리에 대한 비용을 충

당한다. 이 방식은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MVNO 또는 다른 도매제공 협정에는 적용

이 불가능하다. 단일요금 모형(flat pricing)은 네

트워크 사용량과 무관하게 고정된 요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량을 확인한 후 재조정을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모형(hybrid 

pricing)은 기본적으로 사용량 기반 모형으로 단위

당 요금을 지불하지만 다량구매에 대한 할인을 적용

하는 방식으로 다량구매의 크기에 따라 할인에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 다른 유형으로 가입자 당(SIM 당) 

정액요금으로 일정 통화를 제공하고 초과사용 부분

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용량기반 모형(capacity-based pricing)

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에 대해 과

금하는 방식으로, 최대 동시통화 수 또는 최대 데이

터 처리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2.1.4 우리나라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및 수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도매제공의무사

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해 도매제공 의

무 및 대가 규제를 부과1)하고 있으며, MVNO 도매

대가는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매제공대가는 소매

가할인방식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모

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08호(2014.12.30.),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음성(원/분)  65.92
54.51

(17%↓)

42.21

(23%↓)

39.33

(7%↓)

35.37

(10%↓)

30.22

(14.6%↓)

데이터(원/MB) 141.91
21.65

(85%↓)

11.15

(48%↓)

 9.64

(14%↓) 

6.62

(31%↓)

5.39

(18.6%↓)

<표 2> 연도별 도매제공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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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호유형을 평균하는 평균요금제 방식(ARC: average 

retail-minus charge)을 적용하여 사용량기반 모

형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도매제공대가의 수준은 

대가 규제를 실시한 2011년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음성서비스의 경우 2011년에 65.92원/분에서 2016

년에 30.22원/분으로 하락하였으며,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2011년에 141.91원/MB에서 2016년 5.39원 

/MB로 하락하였다.  

도매제공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도매규제도입

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예를 들면 김병

운과 설성호(2006)는 규제도입에 따른 사회 후생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변정욱(2010)은 규제도입에 

따른 투자 영향을 분석하였다. 변정욱 외(2010)는 

MVNO 품질이 MNO 품질보다 낮을 경우 MNO 

소매요금이 규제 전보다 인상될 수 있으며, MVNO 

품질이 MNO 품질보다 높은 경우 MNO 소매요금

은 불변인 채 MVNO 요금은 MNO보다 높게 책정

되어 평균적으로 요금수준이 인상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또한 김성환과 이상우(2014)는 규제요금 

설정의 경우 규제기관의 정책목표가 명확히 설정되

었다면 그에 가장 적합한 요금 수준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병민 외(2009)는 무선재판매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분석하였다. 도매제공대가는 

망원가에 기초함이 바람직하나, 비효율적인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망제공사업자의 투자유인 감소

를 막기 위해 망관련 초과이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가산정의 정확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retail-minus방식 보다는 cost-plus 방

식이 바람직하며, 재판매원가는 역사적 원가보다는 

현행원가로 측정함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통화량에 따른 차등적 요율은 인과관계가 있는 

고정원가를 기초로 산정함이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요율의 차이는 경쟁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윤기호(2010)는 소매가차감(retail-minus) 방식

과 원가가산(cost-plus) 방식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수평적 차별화(Hotelling) 모형을 이용하여 retail- 

minus 방식과 cost-plus 방식의 도매대가 규제가 

적용될 경우 가격, 이윤, 사회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였는데 두 방식 모두 도매대가가 증가하면 

소매가격과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잉

여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후생은 retail- 

minus 방식의 경우가 cost-plus 방식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모형에서 이용자의 

효용에 대한 가정을 두지 않아 독점시의 수요 및 이

윤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규제 전 독

점과 규제 후 복점시의 가격, 이윤, 사회후생을 비교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경석(2011)은 국내 규제에 따라 결정된 우리나

라의 도매제공대가의 산정 방법을 실무적으로 자세

히 살펴보았다. retail-minus 방식의 기준이 되는 

소매요금과 회피가능비용의 산정 및 도출 방식을 살

펴보고,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전

망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은 상호접속 협정체계

에 별정사업자가 수용되고 MVNO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사업자가 완전 MVNO(Full MVNO)로

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MVNO의 

착신접속요율 규제 필요성 및 산정방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MVNO를 음성착신접

속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다수의 주요국은 

MVNO의 접속요율을 host MNO와 동일하게 설정

하였으며 이는 효율적인 사업자에 기초하여 접속요

율을 대칭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EC의 권고를 따

르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Kim et al.(2013)은 3G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크게 A형, B형, C형의 3가지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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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 3G WCDMA 전기통신설비의 원가

를 실질트래픽비율, 실질가입자수비율, 그리고 효율

성을 반영한 실질트래픽비율을 반영하여 음성원가와 

데이터원가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데이터서

비스에 대한 원가가산방식의 도매제공대가 산정방법

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Byun et al.(2016)은 4G 

LTE M2M MVNO 네트워크의 기술적 접속체계를 

정립한 후 그 유형별 대역폭당 도매대가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정충영(2015)은 양방향 접속료 방식에서의 도매

대가 산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체설비를 갖춘 완

전(full) MVNO가 시장에 진입한 경우, MVNO와 

MNO간 양방향 상호접속이 가능함을 전제로 도매

대가의 산정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소매요금은 복점적 경쟁(비규제)시, 

도매대가만 규제시, 소매요금과 도매대가 모두 규제

시 순으로 높게 결정됨을 밝혔다. MNO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소매요금과 도매대가를 모두 규제할 

때가 가장 높으며, 복점적 경쟁과 도매대가 규제시

에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대가의 크기는 

복점적 경쟁, 도매대가와 소매요금 동시 규제, 도매

대가 규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경우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매요금만 

규제할 경우 소매요금이 사업자의 경쟁에 의해 자유

롭게 결정되므로 사회후생 최대화를 위해 소매요금

과 도매대가를 동시에 규제할 경우의 수준보다 도매

대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관련 기존 선

행연구와는 다르게 현행 우리나라의 도매제공대가

의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가동인을 고

려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새로운 도매제공대가 

산정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Ⅲ. 현행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과 문제점

3.1 현행 도매제공대가 산정 및 정산방식

3.1.1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서 도매제공대가의 산

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

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

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도매제공대가는 소매요금

에서 소매활동을 하지 않는데 따른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소매가할인(Retail-minus)방식으로 산정

하되 발신통화량 단위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

이다. 

자세한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08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

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

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하 “도매제공고시”

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도매제공대가는 MVNO

유형별(단순재판매, HLR보유, 교환기 보유) 회피

가능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단순재판매유형의 회피

가능비용은 이동통신서비스 영업비용 중 전파사용

료, 판매영업기능비용(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외 판

매촉진비, 통신단말장치구입지원비용), 고객서비스

기능비용(가입자관리비용, 마일리지멤버쉽관리비용, 

청구수납비용),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대손상각

비, 국제정산부담금, 기타영업비용항목의 판매영업

기능비용․고객서비스기능비용․기업이미지광고기

능비용 관련 비용(본 연구에서는 “회피가능비용A”라 

한다)이며, HLR보유 MVNO유형은 위 회피가능비

용A에 HLR, GHLR관련 비용을 추가한다(본 연구

에서는 “회피가능비용B”라 한다). 마지막으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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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유 MVNO유형은 위 회피가능비용B에 CGS, 

교환국간 전송 및 선로관련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한

다(본 연구에서는 “회피가능비용C”라 한다).2)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대가는 서비스별(음성, 데

이터, SMS) 소매요금(분, MB, 건당)에서 회피가

능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  ×   (1)

여기서, 

 = 이동통신서비스 서비스별(음성, 데이터, 

SMS) 도매제공대가(분, MB, 건당)

 = 이동통신서비스 서비스별(음성, 데이터, 

SMS) 소매요금(분, MB, 건당)

 = 할인율(이동통신서비스 소매요금()

에서 회피가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즉 


 )

서비스별(음성, 데이터, SMS) 소매요금(분, MB, 

건당) 산정을 위한 발신통화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성통화량(분)은 망외발신, 망내발신통

화량 합에서 영상통화발신과 MVNO발신통화량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데이터통화량(MB)은 총 데이

터통화량에서 MVNO발신통화량을 차감하여 산정

하며, SMS통화량(건)은 망외발신, 망내발신건수에

서 MMS(망내/외), MVNO발신(SMS/MMS)건수

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3.1.2 도매제공대가 정산방식

도매제공 대가는 사용량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

되 협의를 통해 사전정액제, 수익배분 등 다양한 방

식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도매제공고시 제28조(도

매제공 대가의 정산)에 따르면 도매제공 대가는 재

판매사업자가 자신의 실제 통화량, 사용량, 발신 건

수 등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방식 이외에도 도

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협의하여 사전

정액제, 수익배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

다. 사전정액제는 재판매사업자가 실제 통화량, 사

용량, 발신 건수 등과 무관하게 일정한 도매제공 용

량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을 말하며, 수익배분방식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매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T끼리’, ‘band 데이터’ 등 정액형 요금제는 

2)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항목은 회피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에서 산정한 회피가능비용에서 차감조정후 최종 회피가능비용을 산출

한다.
    - 정보제공부대경비, 정보제공수수료

    - 도매비용중 기타영업수익(연체료제외)의 소매매출비중 해당액

    - MVNO가입자로 착신되는 타사접속호 접속료지급에 따른 조정(HLR비용, 전파사용료 해당분)
    - MVNO대행업무 ISAC운영비용

구분
수익배분 도매대가(SKT : 알뜰폰)

Band data 299 Band data 36/42 Band data 47이상

’15년 45 : 55 50 : 50  55 : 45

’16년 40 : 60 45 : 55  50 : 50

※ 자료: 미래부 보도자료(2016.7.25)

<표 3> SKT와 알뜰폰 도매대가 수익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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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방식으로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으로 제공하

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SK텔

레콤과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배분비율은 알뜰폰 사

업자의 배분비율이 2015년보다 높아져 Band data 

36/42요금제의 경우 45:55를 적용하고 있다.  

3.2 현행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현재의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제도 도

입 초기에 설정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근의 

급격한 이동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형태가 음성위

주에서 데이터위주로 변화하고, 정액형 요금제 활성

화로 인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소매요금도 데이터

통화수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음성 및 데이터 

정액제 요금상품이 다양화되고 대중화되어 정액형 

요금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정액제 요금상품

은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고 음성통

화는 무제한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

성통화 사용량 역시 증가한다. 이러한 음성 및 데이

터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는 현재의 산정방식에서 도

매제공대가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즉 통화량 증가에 따른 단위당 도매제공 대가

(분 당, MB 당, 건 당) 하락이 필연적이며, 16년도 

대가는 전년대비 음성이 14.6%, 데이터가 18.6% 하

락하는 등 단위당 도매대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편 MVNO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중심요금제 도매제공에는 의무제공사업

자와 MVNO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수익배분방식으

로 대가를 정산중이다. 가입자들의 데이터중심 이용

형태변화로 인한 데이터이용량 급증은 정액형 요금

상품의 대중화와 연계되며 MVNO사업자 역시 데이

터중심요금제 선택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다. 데이터

중심요금제 가입자들은 평균적인 가입자의 통화량보

다는 많은 통화량을 소비할 것이므로 종량형 정산방

식을 적용할 경우 더 많은 도매대가를 지불해야 하

는 MVNO사업자에게는 제한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도매요금

경쟁을 통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수익배분방식의 적

용이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량제 소매요금상품은 급격히 하락하

는 사용량 단위당 도매제공 대가에 의해 정산하고 

있으나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대부분

의 정액형 소매요금상품은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수

익배분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어 도매제공대가 산정과 

정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행 

단위당 도매제공대가는 모든 요금제의 사용량을 포

함하여 산정하므로 도매제공대가가 대폭 하락한 상

태에서 종량제 요금제만 도매제공대가로 정산되고, 

사용량이 많이 발생하여 도매제공대가를 통해 상대

적으로 많이 회수해야하는 정액형 소매요금상품(데

이터중심요금제)은 정작 수익배분방식을 통해 정산

하므로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과 정산방식이 불일치

하는 상황이며 수익배분방식에서도 의무제공사업자

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도

매제공대가 할인율이 46.53%(15년 기준)이므로 

도매제공매출에서 의무제공사업자의 몫에 해당하는 

비율은 53.47%에 해당하지만, 수익배분정산 방식

에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몫은 40%~50%에 불

과하다.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이 제도 도입 초기에 정률

형 방식으로 결정된 이유는 도매제공제도가 도입된 

2010년 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스마트폰 보급율은 

약 14.2%이었으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대

부분 표준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종량제 형태의 소매



원가동인을 고려한 이동망 도매제공대가 산정 방법론 연구 211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MVNO의 소매

요금 구조가 MNO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며 MNO

가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할 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장점이 당시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정

액형 요금제 출시의 제약이라는 단점보다 컸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KISDI, 2013). 그러나 최근

에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대 다수가 스마트폰을 이

용하고 있으며 정액형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이라는 MVNO제

도 도입의 정책적 목표 달성이 지속가능하도록 합리

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안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정책적 목적은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사업자

의 효율성 및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통신비 부담 낮추기’

의 일환으로 알뜰폰사업자를 대폭 지원함에 따라, 

알뜰폰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기존 통신

비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

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또한 정부는 알뜰폰이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하도록 도매제공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 알뜰폰 사업

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MVNO사업자의 재

무건전성은 여전히 문제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도

매제공대가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Ⅳ. 원가동인을 고려한 도매제공대가 산정
방식 개선방안

4.1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대상과 정산대상

을 일치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그림 3>과 같이 7단계로 이루어진 원가동

인을 고려한 소매가할인방식 이동망 도매제공대가 

산정방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1단계는 이동통신서비

스 소매요금과 회피가능원가를 집계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 그룹과 비수익배분

방식 요금제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도매제공

대가를 각각 산정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소매요

금을 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 그룹과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그룹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소매요금은 수익

배분방식 요금제와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직접 

구분이 가능하므로 직접할당한다. 3단계는 비용항목

별 원가동인을 고려한 회피가능원가의 배부단계이

다. 회피가능원가의 세부항목별로 인과관계를 고려

한 원가동인을 적용하여 수익배분요금제 회피가능원

가와 비수익배분요금제 회피가능원가로 배부한다. 4

단계는 할인율의 산정이다. 현재 도매제공대가 산정

은 이동통신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할인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 그룹

과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그룹에 동일한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에서는 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

그룹의 할인율과 비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그룹의 할

인율이 다르게 산출된다. 5단계는 음성, 데이터, SMS

서비스 각각의 소매요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본료

수익과 정액요금수익을 배부하는 단계이다. 도매제

공고시 제24조에 의하면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단

문메시지 등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개별적인 소

매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료수익은 전체 통화료수익에서 해당 통화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단계는 기본료수익과 정액요금수익이 모두 음성

통화, 데이터통화, 단문메시지로 배부된 결과를 집

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제7단계는 이상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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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대가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기존의 도매제공대가 산정방법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2단계와 3단계이다. 2단계에서 수익배

분방식의 요금제 그룹과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그

룹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도매제공대가를 각각 산

정하는 이유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과 정산방식을 

정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단계

는 비용항목별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회피가능원가를 

배부하는 단계이다. 회피가능원가의 세부항목별로 

인과관계를 고려한 원가동인을 적용하여 수익배분요

금제 회피가능원가와 비수익배분요금제 회피가능원

가로 배부하는 이유는 원가동인을 고려한 배부를 통

해 회계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본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3단계를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가동인은 ｢전기통신사업 회계

분리기준｣ 상의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전기통신사

업 회계분리기준｣ 상 역무별 배부기준은 <표 4>와 

같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회피가능비용의 수익배분방

식 및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그룹별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도매제공대가 산정모델을 정

리하기 위해 회피가능원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2)

여기서,

 = 원가동인이 가입자수인 전파사용료, 가입자관리

<그림 3> 원가동인을 고려한 소매가할인방식 이동망 도매제공대가 산정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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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합

 = 원가동인이 청구건수인 청구수납비용

 = 원가동인이 신규가입자 요금수익인 광고선전비외 

판매촉진

 = 원가동인이 요금수익인 대손상각비, 국제정산부

담금, 접속료, 광고선전비, 통신단말장치구입지원

비용, 마일리지멤버쉽관리비용, 기업이미지광고

기능비용의 합

이 중에서 원가의 발생원인이 가입자수인 전파사

용료3) ()는 가입자수 비율에 의거 식(3)과 같이 

배부한다.

  ×


 ×


   (3)

여기서, 

 = 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배부된 전파사용료 ×




 =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배부된 전파사용료

 ×




 = 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가입자 수

 =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가입자수 

 = 총 가입자 수(+)

또한, 는 원가동인이 청구건수인 청구수납비용

은 청구건수 비율에 의하여 식(4)와 같이 배부한다. 

  × 


× 


   (4)

여기서, 

 = 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배부된 청구수납비용

 ×




 =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배부된 청구수납비용

 ×




세부항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상 

역무별 배부기준

수익배분방식/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그룹별 배부기준

전파사용료 없음 그룹별 가입자수

판매영업

기능비용

광고선전비 역무별 요금수익 그룹별 요금수익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그룹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통신단말장치의

구입지원비용
역무별 요금수익 그룹별 요금수익

고객서비스

기능비용

가입자관리비용 역무별 가입자수 그룹별 가입자수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
역무별 요금수익 그룹별 요금수익

청구수납비용 역무별 청구건수 그룹별 청구건수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역무별 요금수익 그룹별 요금수익

대손상각비 역무별 요금수익 그룹별 요금수익

국제정산부담금 없음 그룹별 요금수익

<표 4> 비용항목별 배부기준

3) 전파법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1항에서는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역, 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0조에 따라 할당

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미래창조고학부, 20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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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배분방식 요금제 청구건수4)

 =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청구건수 

 = 총 청구건수(+)

 광고선전비외 판매촉진비 는 원가동인이 신규

가입자 요금수익인 비용이며 식(5)와 같이 배부한다.

  ×


×


   (5)

여기서,

 = 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배부된 광고선전비외 판

매촉진비 ×




 =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배부된 광고선전비외 

판매촉진비 ×

 

 = 수익배분방식 요금제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 =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 = 총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가동인이 요금수

익인 대손상각비,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광고선

전비, 통신단말장치구입지원비용, 마일리지멤버쉽관

리비용,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의 합을 의미하며 

식(6)과 같이 배부한다. 

  ×


×


   (5)

여기서,

 = 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배부된 대손상각비, 국제

정산부담금, 접속료, 광고선전비, 통신단말장치

구입지원비용, 마일리지멤버쉽관리비용, 기업이

미지광고기능비용의 합 ×




 =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로 배부된 대손상각비, 국

제정산부담금, 접속료, 광고선전비, 통신단말장

치구입지원비용, 마일리지멤버쉽관리비용, 기업

이미지광고기능비용의 합 ×




 = 수익배분방식 요금제 요금수익

 =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요금수익 

 = 총 요금수익(+)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대가 산정을 위

한 회피가능비용은 식(6), 식(7)과 같이 각각 산정

된다. 식(6)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수익배분방식 요금

제에 대한 도매제공대가 산정을 위한 회피가능비용

()을 의미하며, 식(7)은 이동통신서비스의 비

수익배분방식 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대가 산정을 

위한 회피가능비용()을 의미한다.

      (6)

      (7)

4단계는 할인율의 산정이다. 현재 도매제공대가 

산정은 이동통신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소매요금에

서 회피가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할인율로 정의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 

그룹과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그룹에 동일한 할인

율을 일괄 적용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에서는 수익배분방식의 요

금제그룹의 할인율과 비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그룹

의 할인율이 다르게 산출된다. 5단계는 음성, 데이

터, SMS서비스 각각의 소매요금을 산출할 수 있도

록 기본료수익과 정액요금수익을 배부하는 단계이

다. 도매제공고시 제24조에 의하면 음성통화, 데이

터통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개

별적인 소매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4) 청구건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가입자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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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본료수익은 전체 통화료수익에서 해당 통화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단계는 기본료수익과 정액요금수익이 모두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단문메시지로 배부된 결과를 

집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제7단계는 이상의 내용

을 종합하여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대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단계이다.

  × 


 (8)

  × 


 (9)

여기서,

 = 수익배분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 서비스

별(음성, 데이터, SMS) 도매제공대가

  = 수익배분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 서비

스별(음성, 데이터, SMS) 소매요금

   = 수익배분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 소매

요금

  = 수익배분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 회피

가능비용

    = 비수익배분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 서

비스별(음성, 데이터, SMS) 도매제

공대가

    = 비수익배분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 서비

스별(음성, 데이터, SMS) 소매요금

    = 비수익배분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 소

매요금

    = 비수익배분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 회

피가능비용

 

4.2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회피가능비용을 

정산방식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회피가능비용을 합리

적인 원가동인을 이용하여 배분하여 소매할인대가를 

산정하므로 회계적 합리성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수익배분형과 비수익배분형 요금제를 구분하여 합리

적인 대가를 산정하고 정산에 반영하므로 요금제간 

경제적 합리성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촉진이 

가능하다. 현재의 도매제공대가 산정 및 정산체계는 

정액형 요금제의 음성 및 데이터사용량이 증가할수

록 비수익배분형 요금제 즉 종량형 요금제에 대한 

단위당 단가가 낮아지는데 정작 정액형 요금제는 수

익배분방식으로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매제공

대가 산정방식과 정산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MVNO대가 

산정시에는 모든 호의 유형에 따른 소매요금과 해당 

호 유형의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한 요율을 대가로 적

용하는 차등소매할인접근법(Differentiated retail- 

minus approach)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Oftel, 1999). Oftel은 모든 호 유형

에 대해 MVNO대가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기 때문에 그룹화 등을 통해 관리가능한 호유형 

분류 등 현실적 해결책 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개선방식은 현실적으로 구분가능한 

수익배분형과 비수익배분형 요금제로 구분하며, 회

피가능비용을 합리적인 원가동인으로 배부하여 정산

방식별 할인율의 차이를 통해 정산방식별 이윤의 차

이를 시장요소(market factor)로써 인정함으로써 

MNO와 MVNO의 효율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매제공대가 산정시에

는 모든 요금제를 대상으로 하고 정산은 종량형 정

산방식과 수익배분방식을 구분하여 정산하는 현재의 

불일치 상황의 해소가 가능하다. 현행 단위당 도매

제공대가는 모든 요금제의 사용량을 포함하여 산정

하므로 도매제공대가가 대폭 하락한 상태에서 비수

익배분형 요금제만 도매제공대가로 정산되고, 사용

량이 많이 발생하여 도매제공대가를 통해 상대적으

로 많이 회수해야하는 수익배분형 요금상품(데이터

중심요금제)은 수익배분방식을 통해 정산하므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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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은 정산방식과 불일치하

나 개선방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덧붙여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수익배분형과 비수익배분형 요금제를 구분

하여 대가를 산정하므로 도매제공대가의 급격한 변

동을 방지하여 도매제공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

하게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원가동인을 반영한 소매가할인방식의 

도매제공대가 산정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국의 규제기관은 주파수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

동통신 네트워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고 이를 

이용해 일반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동통신재판

매사업자)를 서비스 기반 경쟁활성화를 위한 진입규

제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MVNO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도매제공대가의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도매제공대가는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산정하

고 있으며 도매제공제도 도입 초기에 설정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근의 급격한 이동통신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대상과 정산대상

을 일치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 그룹과 비수익배

분방식 요금제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도매제

공대가를 각각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회

피가능비용의 배부를 위해 회피가능비용의 세부항목

에 인과관계를 고려한 원가동인 적용방법론을 제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매가할인방식이기 때문에 간

과할 수 있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에 원가동인을 

적용한 원가배부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도매

제공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도매

제공대가 산정방식에 경제적 합리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는 도매제공대가의 안정적 적용을 가능하

게 하여 규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MVNO의 비용요소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매

대가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산정 및 정산방

식하에서는 이용환경 및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경쟁력있는 사업자의 진

입을 가로막거나, 경쟁력 없는 사업자의 시장 잔존

을 야기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게 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통신사업자들의 세부적인 회계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 분석을 수

행하지 못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개선방안은 소매가할인방식의 도매제공대가 산

정체계하에서 MNO와 MVNO들이 보다 정확한 비

용기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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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obile Wholesale Pricing Model in 

Consideration of Cost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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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retail-minus mobile wholesale pricing model 

that considers cost drivers of wholesale price. It is common in many countries that the 

regulation authorities are using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policy as s service 

based competition policy. The key success factor of MVNO policies is the control of the mobile 

wholesale price to lower entry barrier.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retail-minus wholesale 

pricing model, and its frame retained from the beginning of when MVNO policies are adopted, 

thus it needs to be reshap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mobile market environment. 

Firstl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icing model correspond with its payment system in order 

t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Thus we suggests the mobile wholesale pricing model that 

separates into two groups; revenue-sharing tariff group and non-revenue-sharing tariff group. 

Secondly, the suggested pricing model in this paper includes specific avoidable-cost allocation 

method that considers cost drivers of wholesale price.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improve rationality of the mobile wholesale pricing regulation, thus it enhances not only the 

competition of the mobile market, but also the stability of the wholesale pricing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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